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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○ 삼척시 고시 제135호 삼척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시설) 경미한 사항 변경 및  

     지형도면 고시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 2

  ○ 삼척시 고시 제136호 삼척시 수도정비기본계획(변경) 승인 고시 ----------- 6

  ○ 삼척시 고시 제137호 제3종 시설물(삼척체육관 외 1) 지정고시 ----------- 13

  ○ 삼척시 고시 제138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4

  공� � � � 고

  ○ 삼척시 공고 제932호 『UCI GFWS 어라운드 삼척 2020 행사대행 용역』제안서   

     평가위원(후보자) 모집 공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6

  ○ 삼척시 공고 제942호 삼척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결정 공고         

    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 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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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척시 고시 제2019-137호

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

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

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19년   11월   05일

삼 척 시 장

 

대상 시설물

지정(해제)사유
안전점검·안전조치에

관한 사항
비고

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

삼척체육관

강원도 삼척시 

동해대로 4234, 

240-5, 삼척체육

관 (교동)

삼척시청

(체육진흥과)

시설물의 안전 및 

유지관리 실시 등에 

관한 지침

(국토부 고시 제

2018-45호) 별표

31에 따른 지정대

상에 포함

→ 준공 후 15년이

경과된 연면적

 1,000㎡ 이상 ~

 5,000㎡ 미만의 

 운동시설

*신규지정·고시된 제3종 

시설물은 2019년 시설

물관리계획제출 및 

2019년 하반기 정기안

전점검 비대상입니다.

※ 제3종 시설물 지정·

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

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

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도계청소년

장학센터

강원도 삼척시 

도계읍 도계로 

254

삼척시청

(사회복지과)

시설물의 안전 및 

유지관리 실시 등

에 관한 지침

(국토부 고시 제

2018-45호) 별표

31에 따른 지정대

상에 포함

→ 준공 후 15년이

경과된 연면적

 1,000㎡ 이상 ~

 5,000㎡ 미만의 

 수련시설

*신규지정·고시된 제3종 

시설물은 2019년 시설물

관리계획제출 및 

2019년 하반기 정기안전

점검 비대상입니다.

※제3종 시설물 지정·고시

일로부터 30일 이내에 

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

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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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척시 고시 제2019 - 138호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, 제24조, 제25조에 의거 우리시

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. 11. 8.

삼   척   시   장

○ 도로명주소 부여

종전주소
도로명주소 도로명  

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

강원도 삼척시 

미로면 상거노리 

196

강원도 삼척시 

미로면 

미로강변로3길
51-14

20191108 　 20090626
일련번호방식적용

(미로강변로분기)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(☎570-3946～9)에 문의
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9. 11. 8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

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-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

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
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
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
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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